
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

2025 년도

1.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·평가)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
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6조(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)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
통보하며,

3. 아울러 평가불가 기관과 평가결과가 '미흡'인 일부 지표에 대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
바랍니다.

(수시)

( 방문요양 ) 시군구 : 울산광역시 북구

※ 통보 평가지표
<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> 노인인권보호
<주야간보호·단기보호> 시설 인력기준, 식품위생관리, 감염병관리, 노인인권보호

<시설> 노인인권보호, 수급자 건강관리
※ 등급표기 방법

- 정기평가 :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 실시
- 수시평가 :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등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 실시

- 평가등급(5등급) :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A(최우수), B(우수), C(양호), D(보통), E(미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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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인권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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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



장기요양기관 평가불가기관 통보서

( 방문요양 ) 시군구 : 울산광역시 북구

(수시)

연번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여종류 평가불가사유

대상기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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